




제10회(17년� 제3차)� 노동권익포럼

노동복지상담사업�어떻게�조직할�것인가?

<제10회 노동권익포럼 주제선정의 배경과 경과>

❍ 지역공동체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활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고용, 복지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은 거주하는 지역

에서의 삶의 질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 기업복지에 편중된 노동시장의 분단과 동시에 생산공간인 사업장과 일상을 영위

하는 재생산공간인 지역공동체도 서로 분단되어 있음.

❍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차별적인 근로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실

시. 노동복지는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

여와 서비스로 규정.

❍ 그런데 노동부의 정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서만 작동. 다른 부문의 정책이 일반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전달체계를 갖는 

것에 비하면 별도의 전달 체계를 갖고 있음.

❍ 2017년 서울시는 자치구단위 노동복지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를 확대해 9

개소까지 개소. 이런 환경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기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지방정부 노동단체 발전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동연구사업을 진

행하고 있으며, 노동복지상담사업 연구세미나팀을 구성하여 8차례 연구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노동복지상담 활동은 노동복지의 기본 체계와 논점을 이해하고 2차 상담기관으

로 연계하는 길잡이 역할. 즉, 지역 취약노동자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

고 해당 기관과 연계-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복지 욕구를 구현하고 후속 관계

를 통해 조직화(주체 형성)로 발전 전망을 찾고자 함.

❍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부문

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8년 노동복지상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조직하고자 함.

※ 첨부: 노동복지상담사업 8회차 종합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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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상담�연구�세미나팀�활동�경과◁◁

▸주  관: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 서울노동권익센터

▸참여자: 문종찬, 최정기, 고명우(이상 서울노동권익센터), 공군자(서울

노동광장), 김은선(희망씨), 한지현(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태영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안성식(노원노동복지센터), 양지윤(서대

문근로자복지센터), 변정윤, 곽세영(이상 한국비정규노동센

터),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차시 날짜 주� � � � � 제 발제

1 4.19(수) 노동과�복지제도의�이해 오건호

2 4.28(금) 복지전달체계와� ‘찾아가는�동복지서비스’ 하경환

3 5.12(금) 지역사회와�노동운동,�경험과�사례 이� �철

4 5.19(금) 지역사회�복지론 한덕연

5 6.2(금) 중간토론:�노동복지상담의�의미와�위상 참여자

6 6.9(금) 노동복지상담�세부영역�검토-노동복지상담�프로그램�기획 오건호

7 6.23(금) 노동복지상담�세부영역�검토-지자체복지정책의�이해 한석구

8 6.30(금) 노동복지상담�프로그램,�어떻게�운영할까? 문종찬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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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2017년 3차) 노동권익포럼

노동복지상담 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1)

2017. 8. 21

문종찬(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들어가며

❍ 사례1: 대리운전기사 A씨는 부채를 많이 지고 있어 신용거래와 금용기관 이용의 어려움

을 겪고 있음. 이동노동자쉼터의 금융복지상담을 통해 일부 면책 및 개인회생으로 정상적

인 은행거래 등이 가능해짐. 또 주거복지상담을 통해 A씨의 조건에 맞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됨.(이동노동자 쉼터)

❍ 사례2: 건물 청소를 하는 B씨는 건물주가 그만나오라는 말에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함. 사실인즉 워낙 연로하고 관절염이 심해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한 할머니를 건

물주인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과 무관하게 용돈을 드리는 형편으로 판단함. 부양의무제

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격을 받지 못함. B씨는 살던 월세방에서 마저 쫓겨나

게 됨. 수소문 끝에 허름한 반지하방을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역사회에서 모금을 해

서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노동조합의 정기적인 후원도 조직함. 지역사회의 노인돌봄단

체와 연계하여 일상적인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관

절염이 심해 이용할 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하는 지원을 함.(동부비정규

센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위라면 이미 이러한 사례와 경험은 적지 않은 일이다. 비단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 혹은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들의 질문은 근로기준법에 국한

하지 않는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문제, 세금문제와 연말정산, 근로장려

세제와 같은 정부의 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적잖이 

당황하게 한다. 그뿐인가 개인회생과 파산 등 금융문제, 재개발과 임대아파트, 자녀의 학교 

문제 같은 질문까지…. 

게다가 이런 질문 끝에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 있으니… ‘혹시 그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없

어요?’

1) 이 글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노동복지상담 연구세미나’를 정리하여 2018년 노동복지상
담사업 제안서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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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보세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 

센터(단체)는 그런 일은 다루지 않습니다.’라고 자를 수 있나? 노동단체와 활동가라면 이런 

현장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정보 - “그 문제는 이런 제도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연계 - “그 문제라면 우리 구에 000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전문이에요.(혹은 주민센터에 

000선생님이 전문이에요.) 제가 연락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조직 - “요즘 비슷한 문의가 많네요. 그분들 모아서 노동복지교실 열어서 자세히 알아보

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1. 정부의 근로복지정책 흐름과 노동시장의 변화2)

(1) 근로복지정책의 시기별 구분

노동부가 2006년 발간한 노동행정사 제3편 제5장 근로복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정

책의 발달을 시기별로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광복 후부터 1980년까지 노동관계법의 제정, 기본적 근로조건의 확립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제도 도입 등 근로복지제도의 태동기

○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복지서비스관련 법령 제정 및 근로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실시 된, 

근로복지의 기본체계 구축기

○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근로자종합복지대책 수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기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 및 근로자복지증

진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기로 구분하였다.

(2) 우리나라 노동복지정책의 흐름과 기조

① 초기 산업화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조치에도 미흡

1953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비교적 선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실효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2) 이 부분은 ‘지방정부의 노동복지정책 확충 모색’(2014.6.22. 문종찬)을 보완함.



- 7 -

60년이 지난 지금, 노동관계법 준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법이 최

소한의 개념이 아니라, 최저수준만 지키면 더 이상의 근로조건개선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사자의 교섭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근로조건개선 즉 기업복지는 노동조합 불온

화 정책으로 법이 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요구가 불법화 되는 경향마저 띠고 있다. 

② 노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미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대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관련 법령

이 제정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시기는 정부의 근로복지서

비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차별적인 근로복지서비스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노동부의 정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을 통해서만 작

동을 한다. 다른 부문의 정책이 일반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전달체계를 갖는 것에 비하면 노

동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턱이 높은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을 통해서 정보의 전달과 복지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불안

정한 일자리의 급증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③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복지정책?

정부는 1991년 근로자복지대책 수립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는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 노조활동의 활성화를 계기로 폭발적인 노사분규로 표출되었다. … … 우리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고 어려워지자 과격한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이 국민경제와 노‧사 모두에

게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1년 3월 19일 개최된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

성을 위한 협의회」에서 정부는 물가 및 근로자주거안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협조적 노

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 「산업평화와 근로의욕 진작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대책」

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하락, 

불안정한 일자리 급증, 실질적 복지 미흡이라는 결과로 볼 때, 조직된 노동에 대한 통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④ 노동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의 독립적 구조 불가

노동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991년 3월 19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지시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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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로기준국장을 중심으로 추진팀을 구성하고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을 선정 근로복

지확대를 위한 제반 노동복지정책을 점검하였다. 근로자의 복지확충을 위해 기존의 기업내에

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복지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의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결과 노동부 고유사업에 관한 정책보다는 타부처에서 정책개선

을 통해 지원 해 주어야 할 것이 많았다. 근로자주거안정대책, 근로자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

한 노동은행 설립,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기업내 사내대학운영의 활성화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대책 수립이 어려울 정도였다.”

물론 이 당시엔 대통령의 의지로 부처간 조율이 어렵사리 이뤄지기는 했다.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생략하되, 결국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하나는 노동부의 노동복지정책이 시설 건립이나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근

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처간 협조와 조율로 생산된 

정책의 전달체계가 지자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달이 되지 못한

다는 점이다. 

⑤ 노동시장의 변화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에 비해서 산업간 편차가 심하다.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

업과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반면 나머지 산업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한

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탄력성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데(2000년〜2008년 OECD

국가 중 23위)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노동복지정책이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보호와 기업의 직접 임금비용 부담 경감을 위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대상과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1] 주요산업의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백만 원) : 2012년

3) [그림1]∽[그림3] 한국노동시장의 갈등과 완화 방안(2014. 4.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그림4] 제4차 근로복지기본계획(2017.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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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근로자 1인당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상대생산성 추이

[그림3]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 10인 이상 정규근로자

Ø 연도별 월평균 법정 외 복지비용
(단위: 천원)

항목 ’12 ’13 ’14 ’15

전규모 201.8 212.2 207.7 209.6

300인 미만(A) 163.0 152.6 141.7 144.5

300인 이상(B) 250.5 286.7 290.6 296.3

비율(A/B×100) 65.1% 53.2% 48.8% 48.8%

* ‘15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Ø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법정 외 복
지비용을 100이라 할 때, 300인 미만 기
업의 비용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

[그림4] 기업규모별 근로복지격차 확대․지속



- 10 -

2. 정부의 노동복지(근로복지)정책 개념과 구분

(1) 노동복지(근로복지) 개념

○ 노동복지는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

를 말한다.4)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는 임금‧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하며,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광의의 개념 - 근로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행복 또는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이나 생

활조건을 개선하는 제 활동

○ 협의의 개념 -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 내지 부차

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정

책이나 활동

(2) 제공 주체에 따른 구분

○ 공공근로복지 : 근로복지의 제공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광범위하게 보

자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지급을 강제하는 형태를 띠는 제반 급여

와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각종 근로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기업복지 : 기업이 제공주체가 되어 당해 기업 내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임금이회의 복지

적 개입의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 법률을 통해 기업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기업주가 자발

적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한 제반조치를 의미한다. 

○ 자주복지 : 노동조합이나 자치회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행하는 제반 조치를 의미하며 구판장 설치, 대부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5] 노동복지 제공주체에 따른 구분

4) 노동행정사 제3편 5장 근로복지(2006,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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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복지사업으로 보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노동복지상담사업

❍ 지금까지 우리 논의에 기초해서 본다면, ‘노동복지상담사’보다는 ‘노동복지상담사

업’에 무게를 두고 있음. 즉 개인의 역할이 아닌 기관(단체)의 역할이란 측면을 우선적

으로 봐야 함.

❍ 노동법률 상담에서도 초기 민간단체의 역할이 높았으나, 권리구제지원과 같은 재원이 투

입되는 서비스제공 수준으로 확장이 되면서는 제도와 전달체계 내에 있는 자치구노동복

지센터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커짐. 즉 노동복지상담사업도 초기에는 민간단체도 얼마든

지 역할(상담, 지역자원연계 등)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민간단체의 역할보다는 자치구노동복지센터의 역할이 대

단히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노동복지센터의 노동복지사업은 건강교실, 문화교실을 주로 하여 일부 교육‧훈
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향후엔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필요한 

내담자를 복지전달체계로 안내하는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세미나 2강 ‘찾동의 사례관리’를 이야기 할 때, 

▸‘찾동’서비스 과정에서 노동 상담이나 일자리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게 바로 사례관리 개념이다. 가면 그분이 가진 문제는 한국사회 모든 문제를 가지

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곳에 다 배분한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문제가 어떻게 자료화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노동법 상담 권리구제지원 사적조정 노동복지상담

전화, 내방, 온라인 

상담
법률대리(진정 등)

사업장개입

(권고, 조정 등)

법률구제지원 이외에 

각종 고충지원

노동법률 상담자
위촉 권리보호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마을노무사, 

노동옴부즈만

(市, 區, 노동 지청)

노동복지센터

(구청, 유관기관)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지원 사업 영역

노동법률담당자(공인노무사 등)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영역

(유관기관 협력, 조직활동가)

[표 1] 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개념의 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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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정책 방향5)

❍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상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

로자”를 말한다.

❍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

스 제공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 노사협력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 노동포럼 등

▻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

-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

▻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 인문학 등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인근 타 시설(복지센터 등)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3) 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문화‧복지사업’6)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 센터별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실적 및 ‘문화‧복지사업’으로 

편성한 세부사업 및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 한편, 대표적인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

관’ 78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참고하여 볼 필요가 있어 첨부하였다.7)

5)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안내”(2017, 서울특별시)
6)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2016.2.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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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사업명 A센터 B센터 C센터 D센터

인원(명) 49,127 7,897 9,120 11,660 20,450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찾아가는 노동상담, 법률지원 1,309 1,752 578 1,934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등 1,818 2,644 5,183 6,645

문화사업 인문학 강좌 등 860 2,232 2,637 1,149

복지사업 감정노동치유강좌 등 3,765 2,001 1,693 9,851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사업
취약노동자 컴퓨터활용 교육 등 83 272 1,569 871

기타 조사연구사업의 토론회, 워크숍 등 62 219 - -

[표 2] 센터별 세부실적

7)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2013.1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센터별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A센터

문화 
사업

문화 복지강좌 퇴근후 문화여가생활 지원 (문화기행 등) 6,700

일터문화제‘뜨락’ 사업장 밀집지역으로 찾아가서 문화행사 
진행 9,840

노동인권영화제 영화 상영회, 문화 공연 등 10,100

복지 
사업

감정노동 
심리정서지원사업

노동자의 심리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지
원(심리치유,명상,스트레칭) 12,600

기초 노동복지캠페인 지역축제와 연계한 노동복지의제확산을 
위한 캠페인 13,700

B센터

문화 
사업

청년 노동자 
아카데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문사회교양 
교육 7,410

노동자 문화역사 
탐방

노동역사 문화유적지 탐방 8,250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노동, 인권 등에 대한 영화 상영 및 감독
과의 대화 진행 25,750

감정노동자 문화강좌 POP,서예 등 문화강좌 진행 7,800

복지 
사업

노동자 건강관리처방 
프로그램

전문가를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운
동처방과 식생활처방 11,175

노동자 몸건강 
프로그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교실 운영 2,514

노동자 북카페 도서대여, 근로자,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활용 8,960

노동인지 현장체험 농촌 체험 및 4,755

[표 3] 센터별 문화․복지분야 세부사업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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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복지관의 중점사업과 활성화 사업의 비교

프로그램 지역 생산자 협동조합 견학
취약계층 노동자 
자녀지원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프로그램 진행 및 학
습 멘토링 연계 6,313

C센터

문화 
사업

문화 강좌 통기타, DIY 목공강좌 21,296

인문학 강좌 노동, 역사, 경제 등 시기에 맞는 특강 
진행 4,048

노동문화제 영화 상영회, 문화 공연 등 6,034
역사기행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기행 3,314

복지 
사업

노동자 건강지킴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교
실 / 심리치유 프로그램 8,508

맞벌이 노동자 자녀 
교육 강좌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
육, 바람직한 의사소통법 등 강좌 진행 2,924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하는 가족체험 
행사

가족캠프, 야외활동을 통한 체험학습기회 
제공 8,735

작은 도서관 1,000여권의 서적비치 및 글쓰기 강좌 14,135

D센터

문화 
사업

인문학 강좌 노동, 역사, 글쓰기 등 시기에 맞는 특강 
진행 8,340

문화 강좌 목공, 오카리나, 기타 등 강좌진행 10,700

복지 
사업

심리치유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5,210

산업재해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위한 스트레칭교실, 
고령노동자 질병예방교육 9,600

비정규노동자 자녀지
원

저소득층 노동자자녀 학습지원 7,950

노동자 쉼터운영 시민, 노동자의 휴게공간 제공 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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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노동복지사업

❍ 노동복지센터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둔 근로복지시설이지만 市의 운영방향은 “노

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직접서비스 제

공에서 (노동)복지정책으로 안내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취약노동자를 현장에서 대면하여 노동복지상담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전개할 수 

있는 노동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1차 기관으로서 역할도 가능할 것임.

❍ 이와 관련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8)

서울시 노동복지정책의 주요 목표 집단은 취약근로자이다. 취약근로자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낮고, 노동권 보호 제도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 취약근로자는 노동권익뿐

만 아니라 직업훈련, 취‧창업에서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집단

이다. 

서울시가 취약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식 노동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기반 노동복지센터와 민간 노동복지시설은 취약근로

자 그리고 취약근로자가 일하는 영세사업주와 지역현장에서 만나고 있다. 지역 기

반 노동복지시설이 지역의 취약근로자 동향과 욕구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접하고 

있어, 상향식 노동복지사업의 1차 거점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복지에 관여하는 두 축인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동조합이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

향식의 사업들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서울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상향식으로 노동

복지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면 제도권에서 수용

하지 못하는 취약근로자 지원사업 기획과 발굴이 용이하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을 중앙정부나 입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중략…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을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전초기지이다.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근로자와 사용자, 노동

조합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노동사업 발굴과 기획을 해야 한다. 사업 수행은 가

능한 관련된 지역시설들과 공동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은 

올해 공동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에는 ‘노동복지사업’에 대한 종

합적인 정립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는 ‘노동복지서비스제공’에서 ‘노동복지상담사업’으로 영역을 

8) “서울시 노동복지기관 역할제고와 운영방안”(2014.12. 신경희, 서울연구원)



- 16 -

확장하는 개념과 그에 따른 노동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지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다룬다. 

❍ 이상과 같은 개괄적 개념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노동복지상담 세미나팀의 고민

(1) 노동복지의 개념

① 시장외적 급여와 서비스의 확대=사회임금 인상

❍ 노동자의 물질적‧정신적 행복 또는 만족을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

는 제 활동

- 근로조건이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제 활동이 임금인상으로 축소‧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과 연계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시장외적인 급여와 서비스

-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제공되는 정부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는 수급권자

- 노동복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일을 할 의지가 있는 노동자에

게는 적정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 부분 또한 노동복지 영역이다.

- 다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복지상담 사업의 영역에 일자리 알선이나 교육‧훈련과 

[그림6] 노동복지상담사업으로 보는 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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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사업을 조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영역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을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영역에서도 ‘기업에서 찾는 인적자원 개발’이 아닌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 노동자와 그 가족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임금’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부분이 

축소되고 ‘사회적’부분이 늘어나야 한다.

② 사회임금 영역의 개념도9)

[그림 7] 자본주의 가계재생산 :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 사회임금 확대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

-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폭 넓은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통합적 노동계급의 형성

-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정치적 욕구로 모아지는 정치세력화

③ 사업장내 근로조건과 노동복지=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복지는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제외

❍ 그러나 복지 제공주체에 따른 구분으로서 공공근로복지는 “근로복지의 제공 주체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광범위하게 보자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지급을 강제하는 형태를 띠는 제반 급여와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회보

9) 노동복지상담 연구 세미나 1강-‘노동과 복지제도의 이해’(2017. 4. 19. 오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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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각종 근로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 공공근로복지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복지 개념에

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제외될 수 없다.

❍ 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2) 이해관계 실현에서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비교

❍ 노동권익을 포함하는 노동복지 개념을 상정했을 때, 노동권익과 노동복지의 실현 경로는 

동일하지 않을 것임.

❍ 이는 조직노동의 경우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실현 경로가 다른 점과 비교 해 볼만하고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임.

권리분쟁 이익분쟁

조직노동 유권해석, 고소‧소송 단체행동(쟁의-파업 등)

비조직노동

노동권익보호(노동법률상담) 생활상담(노동복지상담)

권리구제지원사업

(노동권리보호관)

복지정책 정보제공과 교육

(노동복지상담사)

진정, 소송 여론, 선거

[표 5] 이해관계 실현에서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의 비교

(3) 노동복지의제 사업, 상담사업, 상담사 양성사업?

❍ 기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안내는 기본적으로 상담사업의 영역에서 출발.(현 단계에서 섣

불리 노동복지의제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님)

❍ 노동단체가 이와 같은 영역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담을 위한 

교육이 우선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상담사 양성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노동복지상담 수

준이 완결적인 상담이 어렵고 시범사업이라는 면에서는 아직은 ‘상담사’를 부여하기

엔 부족함이 있음.

❍ 노동복지상담 교육을 이수하는 활동가는 노동복지정책과 제도의 이해, 지역사회 자원 발

굴과 연계, 노동권익보호사업과 연동한 시범 상담사업, 지역사회 홍보‧교육사업 기획 분

야에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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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복지상담 사업과 조직화, 그리고 노동조합

❍ 한비네 워크숍에서 ‘상담을 조직화로’에 관한 토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담이 안

내에 그치게 되면 조직화는 되지 않는다.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조직화의 과정이다.」

❍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라면 노동조합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

나, 그마저도 ‘여지’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물며 ‘노동복지상담’을 

(노조)조직화의 유력한 경로로 여기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노조 조직률 제고는 독

자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문제다.(혼란을 피하기 위해 노조 조직화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둥의 표현도 아예 생략키로 한다.)

❍ 지금 우리에게 ‘노동복지상담사업’은 제도나 정책 개선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나 가정

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기존의 제도 속에서 찾는 것임. 이러한 

1단계 사업에서 ‘주체형성’과 같은 조직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작은 사업장 노동자나 불안정 고용형태의 주민(노동자)들에게서 “힘들여 여기저기 돌아

다니고 마음 상하지 말고, 먼저 ‘노동복지센터’에 가봐!”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자.-이 

경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 기성 노동조합이 ‘복지’라는 카테고리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맺을 때,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땅치 않다. 앞서 ‘사례관리’라는 부분에서 노동상담 영역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을까? 그마저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작은사업장(비정규직)에 대한 이해와 근로

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간부들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우선은 지역사회와 교감하

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어쩌면 ‘노동복

지상담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복지센터에서 짬을 내어 지역의 복지자원과 관계 맺기를 

하고 상담봉사를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겠다.

(5) 서울에서 찾동, 마을사업과 관계는?

❍ 우리가 만나는 작은사업장, 불안정고용형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를 ‘찾

동’(-지자체 일반복지영역)자원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노동복지상담사업이 마을사업(계획)과 당장의 연계를 맺는 것은 우리 사업의 필요조건도 

아니거니와 효과에도 의문임.

❍ ‘마을 사업에 노동의제가 없다’는 문제의식은 현재 찾동+마을계획에서는 긴요한 문제

는 아닌 것으로 보임.

- “노동의제 중요하지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 -

- “마을계획의 핵심은 취약계층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심 없는 지역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다.”

- 마을계획에 노동의제를 얹을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노동자들과 함께 마을노동의제를 

만들어야 할 문제

❍ ‘관계복지’라는 개념도 등장했듯이 단순한 연계가 아니라 관계의 발전을 계획

- 기관과 기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노동자와 우리 단체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포함한 개념

(6) 지역은?

❍ 우선 행정단위를 고려함. 주체형성의 과정에 노동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안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우리 임의의 혹은 편의의 조직화 구획이 아니라 

자원 활용의 편의성 때문임.)

❍ 자원동원 : 위기에 빠진 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지원하는 데는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이 우선적임.(지역사회와 우리 단체가 연계-관계를 맺는 단위로서 유의미)

❍ 접근성 : 현재 자치구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노동복지센터 대부분의 노동상담이 해당구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소재지임. 동선-소생활권문제는 과제로 남기더라도 지역은 노동자

의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

❍ 커뮤니티 : 3명이라도 모임을 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공간 접근성과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어야하는데 지역은 가장 원초적인 조건을 제공함.

5. 1단계 노동복지상담 사업의 영역(교육내용)

(1) 사회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존 노동법률 상담 영역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음.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체계 : 보험료, 급여, 크레딧, 두루누리, 미래 전망(기금 소진)

- 두루누리사업 : 보험료 지원 신청

- 출산크레딧 : 출산, 실업크레딧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 가입 효과 문의 (추납, 반납 등)

- 여러 급여 형태 : 유족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재직자연금, 분할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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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체계 : 보험료, 급여, 수가, 의료기관(공급체계)

- 최대 문의는 보험료 부과체계 : 직역 전환에 따른 보험료 변화, 피부양자 여부 등

- 민간의료보험 가입 효과 문의

- 보건소 복지 : 검진, 의료비 지원 등

(2) 정부복지

❍ 정부의 복지서비스 통합정보 제공 양호 : 보건복지부 ‘[복지가이드북]. 생계, 의료, 육

아, 노년, 장애 등 주제별로 잘 정리돼 있음.

❍ 제도가 무척 복잡. 대부분 소득, 자격 조사 시행. 복지로, 단행본 안내서 존재. 

(3) 금융

❍ 일반 대출, 금융위기 대응 방안. 

❍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중.(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이동노동쉼터 상담 진행 중)

(4) 주거

❍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취약주거 지원 등. 

❍ 현재 서울시 위탁 형태로 10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원센터 운영 중

6. 1단계 노동복지상담 사업 계획

노동복지상담 활동은 노동복지의 기본 체계와 논점을 이해하고 2차 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길잡이 역할. 즉, 지역 취약노동자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
당 기관과 연계-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복지 욕구를 구현하고 후속 관계를 통
해 조직화(주체 형성)로 발전.10)

(1) 노동복지상담 역량 기초교육

❍ 총 15강(방문‧견학 1강, 수료MT 1강 포함)

❍ 1일 3강(×평균 2시간) 총 5일

10) 세미나 6강-“노동복지상담 세부영역 검토-노동복지상담 프로그램 기획”(2017.6.9. 오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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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 주간 시행(가안)

(2) 18년 시범사업(홍보)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통 필수 사업(민간단체는 신청)

- 현재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논의 중임.

❍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지원 통합 서비스사업에 따라서 통합 홍보 기획

-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과 사업 홍보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 노동복지 대중 강좌 개설

- 본 사업의 홍보 일환으로 검토, 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검토

(3) 지역자원 조사와 업무협약 추진

❍ 구(區) 차원의 복지자원 조사 및 노동복지상담사업의 취지 설명과 간담회

❍ 업무협약 추진

❍ 시범사업이기에 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나 적정한 연계단위가 없을 경우엔 광역 단위 등 

협조체계 구축

(4) 상담매뉴얼, 사례관리 매뉴얼

❍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기록양식 통일, 수합

❍ 사례관리 – 2차 기관으로 연계 했을 지라도 기초적인 관리를 위한 공통 양식 마련, 시범

사업 후 평가와 제도화 제안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내담자 안내와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리한 공통 매뉴얼 제작

(5) 기타

❍ 이상과 같은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체계가 필요함. 현재로선  외부전문가 자문과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안 강구

❍ 18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 후, 평가회의를 거쳐 공청회 개최(8월 경)



토�론�문





- 25 -

[토론문]

불안정‧저임금노동자의 복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확대돼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리라 예상

된다. 그만큼 노동자의 생활에 복지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계소득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불

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복지가 더욱 중요하다.

노동복지는 노동자와 관련된 복지를 총괄해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때 노동복지는 크게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복지를 제공받으면 ‘기업복지’, 국

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적복지로 구분될 수 있다.

# 기업복지의 한계

기업복지는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이다. 기업복지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금융부문, 공공부문 등에서 운

영되고, 정규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는 기업복

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한 기업복

지를 누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동자 내부에 존재하는 기업복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에서 이루

어지는 복지 중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복지는 공적복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가 구현되면 굳이 

기업복지에서 의료비 지원 항목이 불필요하다. 대신 노사가 소득에 비례해 국민건

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노동자가 의료비 혜택을 얻으면 노동자의 

의료복지 격차를 해소하면서 사회연대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이는 기업복지로 제공

되는 교육비 지원, 주거 마련 지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공적복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동복지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적복

지이다. 공적복지는 복지제도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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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지제도의 유형별 특징

제도 대상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한부모복지  등 취약계층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취업자

사회서비스/사회수당 학교급식,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혹은 전체계층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공공부조 복지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

급복지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복지이다. 공공부조는 대상

자를 선별하기 위해 소득, 자산 등의 경제능력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중앙정부가 정하는 복지도 있고, 또한 지자체

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장수수당,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월동난방비 지원 등

의 복지도 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다. 노동자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복지를 제공받는다.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2/3을 차지할만큼 핵심 영역이고 이후 더 비중이 커질 예정이

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자를 위한 핵심 복지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수당 복지이다.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사회서비스, 현

금을 지급하면 사회수당으로 불린다. 보통 노동시장 밖 연령의 사람들, 즉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이다. 우리나라 복지 논쟁을 촉발했던 급식은 사회서비스, 문재인

정부에서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인 기초연금은 사회수당의 사례이다. 이 유형의 복

지에서는 취약계층에게만 제공할수도 있고 모든 계층에게 제공할 수도 있기에 보편

/선별 복지 논쟁이 발생한다.

# 사회보험 

공적 복지는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사회보험이다. 어떤 노

동자도 질병, 실업, 산재, 은퇴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특히 불안정 노동자는 

이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이 불안정,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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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노동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도 불안정할뿐만 

아니라 노동재생산의 위험에도 대비책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

회보험 사각지대는 소득이 낮아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발생하는 저임금노

동자 사각지대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 가

입에서 배제된 제도적 사각지대도 있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약 2/3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못하다. 201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중 

44.5%가 비정규직이다. 이 비정규 노동자 중에서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31.7%, 고용보험은 38.9%, 직장 건강보험은 39.6%에 불과하다. 비정규 노동자의 사

회보험 사각지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사회보험 복지에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

각하다. 사회보험 복지가 오히려 노동자 내부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표 2> 사회보험별 법적 사각지대 (2016년 12월 현재)

        ※ 출처: 김준(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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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2년부터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이 14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약 절반을 

각각 지원한다. 2015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절반을 지원했지만 2016년부터는 기존 가

입근로자는 40%, 신규가입근로자는 60%를 지원해 신규 가입을 독려한다. 월평균 

130만원을 기준 신규가입자의 연간 지원액을 계산하면 노동자는 약 48만원, 사업주

는 약 50만원이다. 

그러나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기준 금액이 2015년 이후 계속 140만원으로 동결돼 있

고,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가 10인 미만으로 특정화돼 저임금 노동자일지라로 그 

이상 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11) 또한 건강보험

료 지원은 제외되기에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

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두루누리 사업 참여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이

후 기준 금액을 인상하고 사업장 규모 요건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료 지원도 추가하

는 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두루누

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할 예정이다.12)

# 비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근로/자녀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서민금융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적복지로 비사회보험 영역의 복지가 많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확대되는 복지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무상급식, 기초연금

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지위보다는 시민으로서 얻는 복지이다. 

최종 사회안정만의 역할을 하는 복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 

빈곤층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2015년 기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01만가구, 165만명이다.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 중에서 아무런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이 

무려 144만명에 달한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수만큼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에 포함시키는 독소조항 때문이다. 

11) 2017년 6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두루누리 사업에서 ‘10인 미만’ 규정을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
정안을 발의했다. 이럴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 수는 현행 
방식의 87만명에서 28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2017), “비용추계서: 국민연금법 일
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 6~7쪽.

12)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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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교육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주거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

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되면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수급자를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에 252만명으로 약 90만

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이다. 생계급여 수급

자는 2020년까지 3.5만 명 증가에 불과하고 임기까지 6.6만 명 증가에 그친다.13) 

재산 기준의 경우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부 완화될 예정이고 주거 재산의 경우 

2021년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미뤄둔 상태다. 재산에 있어서

는 사실상 큰 개선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도 불안정,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복지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

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지급액은 가구

당 연 77만원에서 230만원인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85~250만원으로 조금 인

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준소득금액도 여전히 1300~2500만원으로 낮아 전체 인구

에서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3.6%에 불과하다(미국의 8.3%, 영국 6.9%). 

자녀장려세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천만원 미만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연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한 복지는 주거일 것이다.  서민주거를 위해서

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돼야 한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11.5%(2007)에 달하는 데 한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

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 5.5%(2014)에 그친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

를 위해 현행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확충 목소리를 높여가야 한다.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에겐 금융복지도 절실하다.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금

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중이고 최근 문재인정부에서 서민들의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연계하

는 활동이 요청된다.

13) 보건복지부가 재산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2만 명 더 증가해 총 8.8만 명이라 홍보하지만, 
재산 기준 완화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0월.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 시행하는 수치까지 포함하는 
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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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노동복지상담 사업과 노동복지센터

안성식(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1. 지자체 노동복지센터 사업

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지자체의 위탁 

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자의 복지 지원 중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은 권리침해를 당

한 노동자들의 “노동법률 상담 및 법률지원”, 권리침해 예방과 노동기본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관련 법률” 및 “노동인권 교육” 사업이다.

두 번째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발굴과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사업”,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 사업이다.

기타 사업으로 “취업지원 사업”, “문화지원사업”, “노동자 건강 및 복지사업” 

이며, 상담 및 노동관련 교육 사업에 비교해서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2. 노동복지 사업 영역확대와 노동복지 상담사업 필요성

2012년 6월 개소한 이후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상담과 교육, 연구사업 등

을 통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지원을 요구하고 받기를 희망하는 상담 영역은 임금

체불 등 노동관련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의 남성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임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고민, 해고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함께 고민하는 실업급여와 일자리 알선 

문제, 임금체불 침해를 당한 신용불량자인 노동자가 임금수령과 자기 통장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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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제 등 노동법만으로는 풀릴 수 없고, 다양한 방

법으로 접근해야 만족할 만한 상담지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많은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조금의 진전

이 있었다. 하지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충분한 조건

이였는 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노원지역에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학 및 건물 청소 노동자, 택시 노동자 등 다

양한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또는 임금인상(시급)에 따라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은 곳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는 감원을 통하여 전체 인건비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기 위하여 행해지는 기

업 모습은, 지자체 센터의 기업내 중심의 근로조건 개선 캠페만으로는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근로조건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사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취약계

층 노동자의 영세업체에서는 근로환경 개선의 한계가 있으니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연구하고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또한 현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외 복지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심리치유(노동자 건강), 직무능력향상 교육(취업지원), 문화강좌(문화사

업) 등은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노동복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복지센터의 사

업영역 확대는 더욱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제안된 노동상담복지사 사업은 노동복지센터사 고민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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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원노동복지센터 사업을 하면서 느낀 노동복지 상담사 사업의 필요성 

수습권자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수급 가정의 청소년이 20대가 되면서 사회진출(취

업 등)을 고민함에 있어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

우에도 수급권 때문에 임금체불 등 권리침해를 받거나, 탈수급 문제가 있어 4대보

험을 가입하지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거나, 배달알바와 같이 특수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수급 가정의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10인 미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필요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4대 보험을 

미가입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보험 가입

에 대한 상담이 온다면, 4대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공단에 신고를 권유한다

던지 가입을 하려는 이유(실업급여 수급 등)에 따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담일 것이다. 이런 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결국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

과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국가 지원 정책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드리면서 노동자

에 동의하에 사업주에게 안내를 할 수 있다면 일부 사업주의 경우 만족하면서 가입

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급여가 인상이 되면서 노령연금이 인하되었다는 상담의 경우

가 있었는데, 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 담

당자에게 연결하여 준다면 급여 인하에 대하여 납득하고 좀 더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4. 권익센터의 노동상담복지사 사업에 실현에 대한 고민지점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상담복지사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내용을 보면 “노

동복지상담 활동은 노동복지의 기본 체계와 논점을 이해하고 2차 상담기관으로 연

계하는 길잡이 역할. 즉, 지역 취약노동자에게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과 연계-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의 복지 욕구를 구현하고 후속 관계를 통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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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주체 형성)로 발전 전망을 찾고자 함.”라고 되어 있다.

지역에서 찾아온 상담자 중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련 상담이 아닌 “직업알선 및 

취업지원”, “주거관련”, “면책” 등의 상담의 경우 “2차 상담기관으로 연계”

하는 것과 더불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과 “상담자를 관리하는 사

업”으로 이해된다.

부당하게 해고 된 노동자가 노동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여 해고 상담과 더불어 취업

과 관련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해고문제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취업

관련 지원은 타 기관과 연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연계 기관에 대하여 노동복지센터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

해야봐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노원구에 취업지원 사업을 15곳이 넘는 기관에서 하고 있다. 기관별로 취업지원 사

업 중 교육만 하거나, 취업알선을 하거나, 여성, 고령자, 장애인 지원을 하는 등 대

상과 사업 내용이 다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의 주소지 별로 가장 가까운 기관에 그냥 넘기는 것은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연계 기관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센터간의 협

력 체계가 있어야, 기관에서는 취업지원을 노동복지센터에서는 권리침해 예방교육

과 권리구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락에서 노원지역에 있는 노원주거복지센터, 노원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울

금융복지센터 도봉센터(도봉구) 등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상담자들에게 관련문제에 대

하여 상담을 안내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상대 기관의 사업을 이해

하지 못하면 이 기관들에 상담을 연계 한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을 것이

기 때문에 기관별 협약 등의 형식으로 기관의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4명의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노동복지 센터에서, 현재 일하는 

것 외에 추가로 “노동복지 상담사 사업”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는 것이 현실이다. 

5명(노원노동복지센터)의 직원이 1년 기준으로 2,000건 이상의 노동관련 상담과 200

회(강의반 기준) 이상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강

좌”, “인문학강좌” “노동자 건강 강좌”, “취업지원 강좌” 등을 합하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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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200회)보다 더 많은 횟수가 된다. 여기에 다양한 캠페인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연구사업 등 사업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업 너무 많고 나열식이기 때

문에 꼭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만 진행을 하기 위하여 사업일부

를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되어, 새로운 영역의 사업 추가는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복지 사업영역 확대는 고민을 해야한다. 

서울권익센터에서 제안된 “노동복지 상담사 사업”이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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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회보장 급여

 위기사항에 처에 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복지급여지원 제도 

신성희(성동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 1팀장)

 ① 긴급지원제도

 □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용시설입소,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28,000 728,000 943,000 1,157,000 1,585,100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 1회지원 원칙  

    단,만성적 질병은지원제외(요양, 재활치료,치과, 기타척추병증,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알콜성간질환등)  

 □ 주거지원

   - 화재 등으로 이하여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구수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2,800 635,900 838,900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게  최

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보충적 급여)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원, 

             - 중증장애인(1~4급), 중증환자 가구등. 상

             - 상시근로소득자 

 - 조건부수급자 :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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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 중 실직 및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 

            - 자활사업 참여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수급권 결정

 □ 사회보장 급여신청 흐름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 소득재산조사 ⇛ 급여결정 ⇒ 서면통보(거주지 동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처리부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보충급여의 원칙

 - 자립지원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가족부양의 원칙

 - 타 급여우선원칙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맟춤형급여)수급자 급여종류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급(4인 기준 / 315,000원)

 - 교육급여: 임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급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60만원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75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TV 수신료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전기요금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월 16,0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월10,000원)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연 116,000원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동절기 24,000원~6,000원, 비동절기 6,600원 ~16,000원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 개인당 연 50,000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자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방자치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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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적  용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맞
춤
형
급
여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51 4,467,38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복
지
대
상
자
선
정
기
준

차상위계층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한부모가족 52% - 1,463,513 1,893,294 2,323,037 2,752,799 3,182,561

청소년한부모 60% - 1,688,669 2,184,570 2,680,428 3,176,307 3,672,186
긴급지원 75% 1,239,698 2,110,836 2,730,713 3,350,535 3,970,383 4,590,233

서울형긴급지
원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 기준 ①노인단독 119만원 ②노인부부 1,904천원
*  본재산공제 13,500만원   융재산공제2,000만원    로소득 공제60만원+나머지금액의30%

기준임대료
1급지

200,000 231,000 273,000 315,000 325,000 378,000
기준임대료

(60%) 120,000 138,600 163,800 189,000 195,000 226,80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 재산액 *5,400만원  (대도시)*환산율-주거용재산(10,000만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긴급생계급여 지급액 중위소득 15% 247,939 422,167 546,142 670,107 794,076 918,046

정부양곡 1포 기준 20Kg:2,800원/10Kg:1,400원(생계/의료급여수급자만자동공제)20Kg:14,000원/10Kg:7,100원(교육/차상위수급자만자동공제)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 장제급여 :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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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상담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확대되면서,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정·저임금 노동자들의 복지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리라 예상합니다. 이에 지역

노동단체가 불안정·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상담 활동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일시: 2017년 11월 13일(월)∽11월 17일(금)

❍ 장소: 서울노동권익센터 9층 교육장(현장방문학습과 마무리 워크숍 장소는 미정)

회차 날짜 시간 주제

1

11/13(월)

10:00∼12:00 노동복지상담의�목표와�내용

2 13:00∼15:00 노동법의�기본�체계와�내용

3 15:20∼17:20 우리나라�복지체계의�이해

4

11/14(화)

10:00∼12:00 사회보험의�실태와�과제:�고용보험

5 13:00∼15:00 사회보험의�실태와�과제:�산재보험

6 15:20∼17:20 사회보험의�실태와�과제:�국민연금,�기초연금

7

11/15(수)

10:00∼12:00 사회보험의�실태와�과제:�건강보험,�보건소

8 13:00∼15:00 공공부조의�실태와�과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자활사업,�노인일자리

9 15:20∼17:20 지자체�자체복지:�보육,�건강,�노인,�다자녀,�이주민,�교육

10

11/16(목)

10:00∼12:00 장애인복지의�실태와�과제:�장애인연금,�활동지원

11 13:00∼15:00 주거복지의�실태와�과제

12 15:20∼17:20 금융복지의�실태와�과제

13 별도일정(현장방문학습) 지자체복지�네트워크/간담회:�주민센터,�보건소,�금융센터,�주거센터

14

11/16(금)

10:00∼12:00 실습:�사례�관리� (1차�상담,� 2차�연계,�모니터링,�조직화)

15 13:00∼18:00 마무리:�워크숍

※�마무리�워크숍은� 1박2일�프로그램도�고려하고�있습니다.

   ※ 강사 섭외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시범사업 참가단위(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로넷 참가단체)는 사전에 교육수강생을 선정하

시고 교육기간에 업무조정

② 부분강좌 참여 신청‧접수는 10월 이후에 공지 – 교육준비팀에 문의 후 접수

③ 수강료는 없음.

④ 마무리 워크숍은 1박2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논의 중임.(사업기획단 재편성 되면 확정)


